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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이 
걱정되시나요?
선거인 명부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선거권을 잃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신다면, 
선거인 명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인적사항은 안전하게 
보호되며,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 안전이 
걱정되시나요?



Full name:

Date of birth:

Contact phone number:

Email: 

Address where you are enrolled to vote or have 
applied to enrol: 

List the information provided to support 
your application:

         Please tick one of the following: 

         I am already enrolled to vote

          I am not enrolled and I have enclosed a completed 
enrolment form  

Signature

                  Date 

Complete and return to Electoral Commission, 
PO BOX 190, Wellington 6140

Remember to return any information that supports your 
application to register on the unpublished roll. 

For more information visit vote.nz

Complete this form 
to apply to go on the 
unpublished roll.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인 명부를 비공개로 설정하셨다면, 이름이나 
주소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새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신상이 변경되어 공개해도 
되는 경우, 다시 공개를 요청해도 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 연락하거나 
unpublished.roll@elections.govt.nz에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총선이나 보궐 선거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발행할 
때 사용되는 인쇄된 선거 명부에는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인으로 등록된 지역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 
용지 이외의 추가 양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주소나 이전 이름에 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의 
선거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안내원이 절차를 알려 줄 것입니다.

지방 선거에 투표하려면 지역의회의 선거 
담당자에게 투표 용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 비공개를 
신청하는 방법

선거인 명부 비공개를 신청하려면, 본 브로슈어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한 뒤 돌려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 등록 양식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등록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800 36 76 56으로 전화하면 우편으로
등록 양식 발송

• vote.nz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반송.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선거인 명부 비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 정보를 모두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업무상	또는	개인	상황상	위험한	이유를	설명한
서신.	이	편지는	고용주,	법률	대리인,	사회복지사,
지지자나	기타	지역	유지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시행	중인	보호
명령의	사본.

• 1997년	괴롭힘	규제법에	따라	발효된
접근금지명령의	사본.

•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면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찰이나
교도관의	설명.


